
서부재기지원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조치 협조 요청(감사실-141, 2021.02.18.)에

대한 재기지원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.

1. 제도개선 통지 사항 : 신용회복위원회 직권 유예조치 공지

2. 회신내용 : 조치 불요

제도개선사항 조치협조 세부내용 조치 불요 사유

◦코로나19 특례조치로 신용회복지원 채무자가

변제유예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

별도 채권자 동의절차 없이 직권으로 6개월

변제유예 조치를 시행중임

◦명확한 채권관리를 이해 해당 제도 시행

내용 공지 요망

◦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담당자 유선확인

및 코로나19 특례조치 관련 문서 확인 결과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

-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지원 제도(`20.4.)

◦채권자 동의절차 없이 직권으로 6개월

변제유예 조치 시행하지 않고 있음

3. 처리결과

 - 상기 제도개선 검토 조치에 대한 재기지원부의 검토 결과 조치 불요함을 통지하여 

   온 바, 본건 검토 조치 완료로 종결처리코자 함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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